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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세칙(2009) 가운데 ‘연구 부정행 ’ ‘출 업 ’ 련 세칙을

비 으로 개 하 다. 먼 , 연구 부정행 련 세칙의 내용을 개 하고 자료의 조

변조, 표 , 이 출 과 련된 세부 쟁 사항 미해결 과제를 논의하 다. 아울러, 최근

사회 으로 심이 고조되고 있는 출 업 련 세칙을 개 하고, 련 사례들을 통해서

자 인정 자 표기 순서에 한 쟁 사항들을 논의하 다. 끝으로, 연구 부정행 와 출

업 을 포함하여 반 으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기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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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2009)에서는 ‘연구진실성심사

운 세칙’(이하 ‘세칙’)을 제정하여 회원들이

수행하는 심리학 연구의 진실성에 한 단

기 을 제시하고, 연구 진실성 련 심사

차를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학계와 정부를 심으로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심리학회의 세칙 제정은 시의 하고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을 두고 학회의 세칙을 개 한다. 첫째, ‘연

구 부정행 ’(제 2조)와 련된 세칙의 내용을

개 하고 쟁 사항 미해결 과제를 분석한

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 업 ’

(제 3조)에 한 세칙의 내용을 개 하고, 유

사례를 통해서 자 인정 자 표기 순

서와 련된 쟁 사항들을 논의한다. 셋째,

연구 부정행 와 출 업 을 포함하여 반

으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는데 요구되는 과

제들을 논의한다(운 세칙 문 이에

한 개 은 특집호의 김혜숙 교수 논문 참조).

연구 진실성을 평가하는 ‘ ’ 기 을

마련하기가 실 으로 어렵고 학회의 기 이

법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로서 학회의 세칙은 연구 진실성을 단하

는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의 성격을 지닌

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부정행 출

업 과 련하여 본고에서 필자가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기 들 역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

하고 수하는 기 이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연구 진실성 단 기 으로서의

성 여부와 련하여 학술 공동체에서 비교

심층 수 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수의 연

구자들이 공감하며 수하고 있는 일종의 묵

시 규약이나 행으로 보는 것이 하다.

아울러, 본고는 세칙의 내용 가운데 필자의

에서 가려낸 주요 쟁 사항에 을 두

고 세칙을 비 으로 개 하는데 목 이 있

다. 이는 재 세칙이 부 하다거나 실효성

이 없음을 강조하기 한 것이 아니며, 세칙

을 실제로 용하는 과정에서 상되는 문제

과 미해결 과제를 분석해보고 가능한 안

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음을 미리 밝 둔다.

연구 부정행

세칙(제 2조)에서 연구 부정행 는 주요 부

정행 와 부 행 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부정행 는 ‘ 조’, ‘변조’, ‘표 ’, ‘이 출

’으로 규정한다. 부 행 는 ‘부당한 논

문 자표시’, ‘조사방해 행 ’, ‘연구비 부당

사용 연구결과 과장홍보’, ‘주요 연구부정

행 의 직 결과인용’을 포함한다. 아래에

서는 주요 부정행 부 행 와 련된

세칙의 세부 내용과 필자가 보기에 논란의 여

지가 있는 쟁 사항들을 살펴본다.

주요 부정행

주요 부정행 가운데 ‘ 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는 연구결과 등을 허 로 만들어

내는 행 ”(제 2조 1-1)로, 그리고 ‘변조’는 “연

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 으로 조작하

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의 내용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 ”(제2조

1-2)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 조’나 ‘변조’는

거의 으로 연구자의 양심과 윤리의식에

맡겨야만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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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만으로 그 행 를 방지하거나 행 발생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 조’나 ‘변조’의 문제는 해당 행 에 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에 더해서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2003)에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보고(제32조) 결과 재검증을 한 연구

자료 공유(제 36조) 련 지침, 그리고 연구자

들에 한 소양 교육 연구 진실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토양의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차

원에서 종합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

가 보기에 ‘ 조’나 ‘변조’와 같은 행 는 사

후 처보다는 그러한 행 발생을 미연에

방하고 제지하는데 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이러한 에서 실효성 있는 통합

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세칙의 내용을 확

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 조’ ‘변

조’와 련하여 쟁 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변형, 삭제”는 자료를 변조하

여 연구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왜곡하는 행

로 국한시키고, 통상 기 에 의한 자료 삭

제 변형( : 표 차에 의한 극단치의 제

거나 분포 교정 등)은 ‘변조’ 행 에 해당되지

않음을 구체 으로 명시하여 이와 련된 일

반의 오해나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조’ 행 가운데 “연구 재료, 장비,

과정의 인 조작”이 구체 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해서 재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세칙에 규정한 인 조작이 연구

자가 결과를 왜곡할 목 으로 연구 재료나 장

비, 과정을 조작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계에서 공인된 일종의 표 차와

달리 연구자가 임의로 재료나 장비, 과정을

운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하여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물론 후자의 경우

해당 학술지에서 방법의 성과 결과의 신

빙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이 과정을 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세칙

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제는 학술

지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완 히 해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아울러,

심리학 연구에서 첨단 기계나 장비의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 재료

나 장비의 운용과 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할 지에 한 최소한의 지침

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부정행 로 규정된 ‘표 ’(제2조 1-3)이

나 ‘이 출 ’(제2조 1-4)의 경우 세칙에서 매

우 상세한 기 을 제시하고 있어서 세칙의 내

용에 한 오해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의 행과 재의 기 간

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재의 기 을 과거

의 학술 성과물에까지 용할 것인지 는

그 게 해야 할 것인지와 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 세칙은 2009년 2월 25일부

터 용하는 것으로 명시하 으므로, 그 이

의 연구 성과물에 해서는 소 하여 용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이 출

에 한 명시 규정이 없었고 학계의 동의

된 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 비윤리 이 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칙 제정 이 의 연구 성과물과 련하여 회

원을 보호할 수 있는 포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출 ’ 련 규정 가운데 내용의 복

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부분도 일부 발견된다. 를 들어, 동

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발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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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표시가 있는지’(제2조 1-4-1), ‘독자층이

다른지’(제2조 1-4-6), 그리고 ‘다른 언어로 제

출한 학술지 편집장의 사 동의 획득’(제2조

1-4-7) 등 다양한 기 들이 병렬 으로 나열되

어 있어서 이 기 들 간의 계 계나 포섭

계를 고려하여 세칙의 내용을 체계 으로 통

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학술 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의 일

부나 문을 학술 회 자료집에 싣는 경우,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나 학술 회 논문집에 게재하는

경우 등도 이 출 의 외 사항에 추가로 포

함시키는 것이 하다. 통상 학술 회 논문

집이나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 업 의 측면에

서 학술지 논문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

는 것이 국제 행이다. 따라서 학술 회

논문집이나 연구보고서와 련된 이 출 논

쟁의 소지는 크지 않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학이나 연구기 에서 학술 회논문이나 연

구보고서 등을 연구 업 으로 인정하는 행

이 남아있다. 따라서 학술 회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 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침도 마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 행

세칙에서 부 행 (제2조 2항)는 “주요 부

정행 처럼 심각한 행 는 아니지만, 결과

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해하

는 행 ”로 정의한다. 주요 부 행 에 한

세칙의 내용 가운데 필자가 보기에 논란의 여

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칙에서 규정하는 부 행 가운데

‘부당한 논문 자표시’(제2조 2-1) 련 사항

은 세칙의 출 업 련 사항(제 3조)과 복

되므로, 다음 장에서 출 업 련 세칙을

개 할 때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먼 , 학술 연구자나 일반인, 연구자의 소속

기 이나 정부당국에서 과연 주요 부 행

를 주요 부정행 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해당 부

행 가 발생했을 때 그에 한 처벌의 주

체, 처벌의 범 , 처벌 유형 크기 등과

련하여 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연구비

부당사용’(제2조 2-3)의 문제는, 학회에서 실질

으로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

니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기 , 연구자가 소속

된 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정부 유 부처

간에 통합 이고 일 된 기 을 용하는 것

이 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세칙은 연구

부 행 가 주요 부정행 에 비해서 심각하

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련 문구를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세칙에서 ‘연구결과의 과장홍보’

(제2조 2-3)를 주요 부 행 로 규정하고 있

으나 ‘과장홍보’의 정의가 구체 으로 제시되

지 않아서 혼란을 래할 수 있다. 연구자마

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홍보하는 방

식에서 선호가 다르고, 특히 연구 결과의 왜

곡이나 조/변조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부 행 로 볼 것인지에 해서 추가

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련 문제 사례에

한 연구진실성 심사 기 과 직결되는 문제

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부정 행 로 인한 결과의 직

인용’(제2조 2-5)과 련된 세칙의 내용 역시

세칙의 소 용 문제와 련하여 혼란을 야

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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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은 2009년 2월 25자로 시행되었으며,

세칙의 소 용과 련하여 명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특정 연구자가 2009년

2월 25일 이 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

을 때 그 결과의 반 여부를 세칙의 기

에 따라서 단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 에 따라서 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

다. 연구부정과 련된 학회의 기 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발표된 일부 논문이나

서 가운데 선의의 피해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이 문제와 련하여

보다 심층 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세

칙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세칙에서 “주요부정행 논문이나 출

에 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해야한다”

는 내용 역시 와 같은 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 업

출 업 과 련하여 세칙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해서만

자로서 책임을 지며, 한 업 으로 인정받

는다”(제3조 1항)고 규정하여 자로서의 책임

과 업 인정에 한 최소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 물에 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 , 문 기여가 있을 때에 한

정”되며(제3조 3항), “학술 , 문 기여라

함은 실제로 을 쓰거나 연구에 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당한 기

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

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제3

조 4항)고 상세히 규정하 다. 한 ‘과학 ,

기술 공헌 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는 우

등을 이유로 논문 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 ,

단순히 어떤 지 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자

가 되거나 제1 자로서 기재되는 것” 등을 모

두 ‘연구부 행 ’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2-1).

필자가 보기에 출 업 과 련된 핵심 쟁

은 군가를 자로 인정할지의 문제와

자표기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

로 집약된다. 이 문제와 련하여 세칙에서

‘학술 , 문 기여’를 바탕으로 출 물

자로서의 책임과 업 인정 기 을 제시하고

부당한 논문 자 표시와 련된 세부 기 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와 련된 오해나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행 연구자들

의 선호 등을 감안할 때 세칙의 실제 용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상되는 측면도 있

다.

우선, 특정 연구자로부터 ‘상당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단할 때, 세칙에서 제시한 세부

사례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이를 ‘상

당한 기여’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와 련하여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기

은 Fine과 Kurdek(1993, p.1145)이 제안한 바

와 같이 문성을 수반하는 제반 연구행 를

가 (cumulative)으로 고려하여 연구 기여도

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한

자 인정 여부는 연구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양보다는 연구에 한 문 기여도를 심

으로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에 덧붙여, 필자가 보기에는 ‘특정 연구자의

총체 기여가 없었다면 연구를 완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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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인가’를 단 기 으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인정 여부를 단할 때, 세칙에서 말

하는 ‘상당한 기여’가 아닌 소 ‘작은 기여’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구체 사례를 세칙에

명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미

국심리학회(2001)에서는 연구 재료나 도구의

제작, 자료수집, 자료입력, 컴퓨터 로그램의

제작, 연구 참가자 모집 등의 행 는 자 인

정 기 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

양한 기여들의 총합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기

여가 없이 연구가 불가능했다고 단된다면

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다. 이와 유사하게,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단

순 자료처리나 문헌조사, 행정 보조, 검사의

실시, 타이핑 등은 통상 문 , 학술 기여

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조: Bridgwater, Barnstein,

& Walkenback, 1981; Shawchuck, Fatis, &

Breitenstein, 1986).

자 인정 자 순서의 결정과 련된

세칙의 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되는

다른 상황은 학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이다. 세칙에서는 “ 외 인 상황을 제외

하고, 학생의 석사학 는 박사학 논문을

실질 토 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술인 논

문에서는 학생이 제1 자”가 되지만, “학 논

문을 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

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외 인 상황

이 존재할 때는 그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5항). 구나 짐작하듯이 ‘ 외

상황’에는 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 논문의

폭 수정’과 ‘추가 경험자료 수집’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 학

논문 연구의 설계,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집필에 이르는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의

역할이나 개입 정도, 학생과의 상호작용 양식,

학생의 주도성 비도 등에서도 많은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재 마련된 세칙으로 이러

한 다양한 ‘ 외 상황’을 충분히 포 하기에

는 실 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에

서, 학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형 사례들을 상

정하고 자 인정 자 순서 결정과 련

된 주요 쟁 사항들을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Fine과

Kurdek(1993, pp.1141-1142)이 제시한 사례들을

필자가 한국 실정에 맞게 개작하여 그들이 각

사례의 쟁 별로 제안하고 있는 기 필

자의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논문 자 련

유사한 쟁 들은 Bridgwater, et al., 1981,

Shawchuck et al., 1986, Spiegel & Keith-Spiegel,

197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1]

임상심리 박사과정생인 K는 수련 인

병원에서 psychopath에 한 박사학 논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문제와 연구설계는

K가 병원의 수련 감독 인 S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발 시킨 것이다. K가 소속된 심

리학과의 T교수는 학 논문 심사 원장을

맡았고, S박사, K의 심리학과 교수인 H교

수가 심사 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학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 원장이었

던 T교수는 K에게 학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했다. K는 논문의 고

수정본을 집필하고, T교수는 집필 과정에

서 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고, 병원

의 S박사는 고가 완성되면 이를 검토하

는데 동의했다. 학술지에 제출한 고에서

는 K, T교수, S박사 순서로 자를 명기했



최훈석 /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세칙 개 : 연구 부정행 와 출 업 을 심으로

- 155 -

다. 그러나 학술지 게재를 해서 여러 차

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K는 더 이상

논문을 수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음

을 T교수에게 알려왔다. 결국 T교수가 최

종 논문을 완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T교수

는 자료를 재분석하거나 추가 분석을 실시

했고, 심사자 의견을 반 하여 고를 수

정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했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사례에서 자 인정 여부의 결정, 그리

고 자 순서는 어떤 기 에 따라서 단하는

것이 한가? 우선 한국심리학회의 세칙을

기 으로 보았을 때 학생인 K의 학술 , 문

기여가 ‘상당한’ 수 이라고 보는 데는 크

게 이견이 없을 듯하다. K는 연구문제의 발굴,

연구설계, 자료수집, 고완성, 논문 수정

작업 등에 실질 기여를 했다고 단되므로

학술지 논문에서 K를 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수련 감독 인 S박사의 자 포함

여부는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그가 제공한 학

술 문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

이며, 만약 그가 실질 으로 기여했다고 단

될 경우 제 3 자로 명기하는 것이 례이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 은 K에게 제1 자의

지 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Fine과

Kurdek(1993)은 이 상황에서 만약 K가 애 에

동의했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그가

여 히 제1 자 자격이 있다고 동료 연구자들

이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기 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p.1146).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

는 그 반 의 입장, 즉 만약 애 에 T교수가

제1 자가 되기로 합의하 으나 그가 동의했

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제1 자의

지 를 다른 연구자에게 부여했을 것인가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 논문

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원 논문의

폭수정이나 자료의 재분석, 추가의 경험자료

수집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 순서의 결정

은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하기로 동의하는 시

에서 공동 자들 간에 명시 합의를 도출

하고, 합의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

우 어떤 기 과 원칙에 따라서 자 순서를

변경할지 등에 하여 분명한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에서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 자 순서와 련된 구체 논의나 명시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학생이 이러한 논의와 의 과정에 극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학계의 행과 규약 등을 사

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 역시 지도교수의

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례 2]

석사과정생인 W는 한두 가지 병이 있

는 사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오

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지니고 있

었으며, 이를 자신의 학 논문으로 연구하

고 싶다는 의사를 지도교수인 T교수에게

달했다. T교수는 W가 제안한 연구문제

가 흥미롭고 잠재 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단하여 W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W는 시 연구문제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연구설계, 자료분석 해석 등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

다. 따라서 T교수가 연구 방법을 고안하여

지도하고, W는 T교수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입력을 마쳤다. 통

계분석의 일부는 T교수가 직 하기도 했

고, 일부는 T교수의 지도하에 W가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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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연구의 이론 배경 구성부터

논문 집필에 이르는 과정에서 T교수의

철 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W가

작성한 학 논문의 일부는 T교수의 조언

과 권고 사항 등을 토 로 완성되었다. 논

문완성 후 T교수는 W에게 학 논문을 보

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했고 W

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T교수는 W가

학술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역량과 경

험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단하여 직 논

문 수정 작업을 했고, 투고된 최종본은 W

가 쓴 학 논문의 약 3분의 1정도를 포함

했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사례에서 학생인 W와 지도교수인 T는

모두 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다. 학생인

W의 기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문성을 지니

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연구의 진행과

완료에 있어서 W의 총체 기여가 충분하며

W의 기여 없이는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웠음

을 감안하면 W는 자 자격을 부여받아 마땅

하다. 여기서도 문제는 가 제1 자가 되는

가이다. 이와 련하여 Fine과 Kurdek(1993,

p.1146)은 학생이 자신의 학 논문을 수정, 보

완하여 학술지에 출간하고자 하는 심과 동

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단 기 으로 삼을 것

을 제안한다. 이 연구자들은 만약 학생이 자

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동기

가 있고 학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 시

키는 작업의 부분을 스스로 감당할 의사가

있다면, 학생에게 제1 자의 지 를 부여하고

그로 하여 논문 집필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다면 학생이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고자하는 동기는 충분하나 논문의 집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 역량

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기 을 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가? Fine과 Kurdek(1993)이 제안하

는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지도교수는 그가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을 돕고 조언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한, 지도교수와 학생의 학술 ,

문 기여도를 동일한 잣 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자 간에 동일한

수 의 문 기여가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할

때는 학술 문성이 상 으로 낮은 사람

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낮은 수 의 기여를 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기 은

다분히 학생의 학문 발 과 성숙을 학 논

문 지도의 목표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의

을 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생과

지도교수 간의 계뿐만 아니라 책임 연구자

와 공동 연구자 간의 계에도 용될 수 있

다.

학생이 제1 자로서 학술지 논문 작성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논문 완성이

실 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도교수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

해야 하는가? 이와 련하여 정해진 답이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가 처한 상황

에 따라서 그리고 상식 수 에서 연구자들 간

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필자

가 알기에 외국의 경우 연구자들이 통상 2년

정도를 암묵 기 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에

도 다양한 외가 있기 때문에 일률 으로 기

간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사 에 의된 기간 내에 제1 자가 맡은 바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면, 논의를 거쳐 자표

기 순서를 조정하는 차를 사 에 마련해놓

는 것이 분쟁을 이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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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이 논문 출간에 심과 동기가

없다면 지도교수가 제1 자가 되고 학생은 제

2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경우 각주에

해당 논문이 학생의 학 논문을 토 로 완성

되었음을 명기하는 것이 례이며, 한국심리

학회의 세칙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제3

조 6항). 앞의 사례에서 언 했듯이 자 표기

순서는 최종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자들 간

에 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기 은 최종 논문에 한 학술 , 문

기여도를 따르는 것이 례이다. 따라서 재

세칙에서 ‘ 외 상황’에 한 구체 언 을

결여한 채, 학 논문을 실질 토 로 한 논

문은 학생을 제1 자로 표기한다는 지침은 논

란의 여지가 있다(이와 유사한 견해는 본 특

집호의 김혜숙 교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사례 3]

T교수는 동료 연구자인 L박사와 집단

창의성에 한 연구를 기획하여 일련의 연

구를 진행 이었다. 석사과정생인 O는 평

소 집단 창의성에 심이 있었고, 집단 창

의성 연구로 학 논문을 작성하기를 희망

했다. O는 T교수에게 자신의 희망을 달

했고, T교수는 O를 자신과 L박사의 연구

에 참여시켰다. T교수는 O에게 련 문헌

을 지도했고 자신이 수행 인 연구 가운데

일부를 확장하여 O에게 연구문제를 제시

해주었다. O는 T교수의 지도하에 문헌을

개 하고 새로운 논문들을 발견하여 추가

로 학습하여 이를 T교수와 공유했다. O는

T교수와 L박사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 방법을 용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자

료처리는 부분 T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 해서는

O스스로 안 분석 방법을 강구하여 T

교수와 논의하기도 했다. 논문의 집필은 T

교수의 철 한 지도아래 이루어졌으며 O

가 작성한 학 논문의 상당부분은 T교수

의 조언과 추천, 그리고 권고 사항 등을

그 로 반 하고 있다. 이후 T교수는 O의

학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단했다. T교수는 학

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

의 일부를 재분석했고, L박사와 공동으로

최종 논문을 집필했다. O에게는 학술지 논

문 집필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설명했고 O는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O는

학술지 투고논문의 작성 과정에는 기여하

지 않았다. 학술지 논문 집필 과정에서 L

박사는 T교수가 완성한 안을 읽고 가설

도출의 배경 일부 결과에 한 해석과

련하여 몇 가지 문 조언을 제공했다

(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사례에서 O에게 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한지에 해서는 연구자들 마다 의

견이 다를 수 있다. 우선,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기여’에 해당하는 주요 행 ( :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설계, 통계분

석의 구조화, 결과해석 등)의 일부 는 상당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학 논문의 집필역시

지도교수의 실질 기여가 없이는 불가능했으

리라고 짐작된다. 이 에서 보면 O에게

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앞에서 언 한 가 기여의 측면에

서 보면 O는 T교수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문

헌을 찾아서 연구 배경을 확충하는데 일부 기

여했고 자료처리 과정에서 제한 이나마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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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으며, 학 논문을 직 집필하는

등의 최소한의 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Fine & Kurdek, 1993, p.1146). 따라서

이 에서 본다면 O에게 자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례에서 연구의 반 진행과정에서

지도교수인 T와 공동 연구자인 L박사의 문

기여도에 비해서 학생인 O의 문 기여

도가 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L박사와 O의 문 기여도를 동일

한 잣 로 평가할지의 여부는 T교수의 단에

달려있다. 앞에서 언 한 로 상 문성

이 낮은 연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낮은 수

의 문성을 기 하는 것이 하다면, O

는 제2 자로 그리고 L박사는 제3 자로 표기

할 수 있다. 그 지 않고 논문의 최종 완성에

있어서 L박사가 제공한 조언이 요한 공헌을

했다고 단된다면 O를 제3 자로 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사례에서 T교수가 제1 자가 되는 것에

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T교수가 택한 방식은 학생의 성장기회를 다소

제약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과연 이

러한 방식이 교육 훈련 장면에서 한 것인

가에 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사례에서 T교수의 문제해결 방식은 가정에

서 부모, 는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의 단

기 과 상식에 기 하여 자식 는 부하 직원

과 련된 결정을 일방 으로 내리는 경우와

흡사하다.1) 이러한 방식은 학생의 비도, 능

력, 동기 등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학생의

1) Fine과 Kurdek(1993, p.1143)은 이 상황을 ‘부모식

권한 행사’(parentalism)에 입각한 기 으로 지칭

한다.

역량이나 동기 수 이 신뢰롭고 타당한 지

성과물을 독립 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 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T교수의 결정은

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O가 일정 정도의 유능성과 학업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 으로 학술활동을 하고

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T의 일방 결정방식

은 O의 지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례에서 O에게 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

지의 여부는 단순히 O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

가할 것인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만약 O가 아직 연구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독립 , 자율 으로 학술 교

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에게 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

에서도 역시 학생에게 논문 연구 논문 출

과정과 련하여 학생에게 지도교수의 의

도와 견해를 사 에 달하고, 학생이 상황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사례 4]

석사과정생 Y는 수업, 논문, 지도교수

면담, 동료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서 e-mail

을 통한 정서의 표 과 정서 탐지를 학

논문 주제로 정하고, 잠정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지도교수인 T교수에게 제안했다.

T교수는 Y에게 연구가설의 도출 배경을

보완하고 연구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제안했

고, Y는 련 문헌과 자료 탐색, 유 분야

연구자와의 교신 등을 통해서 비교 정교

한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연구방법의 안

도 마련했다. 이후 T교수의 지도하에 가설

도출 배경을 확충하고 연구방법을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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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일부 T

교수가 직 하기도 했지만, T교수의 지도

를 받아서 부분 Y가 수행했다. 자료 분

석 과정에서 Y는 다양한 분석의 틀과 기

법을 탐색하여 시도했고, 결과 해석 과정

에서 T교수의 조언을 받았다. T교수는 Y

의 고를 몇 차례 교정하고 feedback을 제

공했고, Y는 이를 바탕으로 비교 완성도

가 높은 학 논문 작성했다. Y의 학 논문

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Y의 경험부족을 고려하여 T교수가 논문

고를 집필하기로 했고, 학생인 Y를 제1

자로 그리고 자신은 제2 자이자 교신

자로 명기했다. 학술지 심사결과 ‘ 폭 수

정 추가 경험연구 첨가’로 정되었고

T교수는 심사 원들의 지 을 반 하여

논문에 새로운 내용을 폭 추가하고 보완

했다. Y는 논문의 보완 과정에서 추가의

문헌을 발굴하고, 안 해석가능성을 제

시하는 등의 기여를 했다. 다른 학원

생 S는 추가 실험의 실험자로 도움을 주었

다. 최종 논문에는 Y의 학 논문 자료와 S

의 도움으로 추가 수집한 자료가 포함되었

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사례에서 Y에게 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부분의 연구자들

이 동의하리라고 본다. Y는 세칙에서 규정한

부분의 문 기여를 했고, 연구의 개시부

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주도 역할을 담당했

다. Fine과 Kurdek(1993, p.1146)은 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핵심 쟁 은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인 Y와 지도교수인 T가 기존의 결정을

재 검할 필요성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상황에

서 학생인 Y를 논문의 수정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주도 으로 논문 수정작업을 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논문 수정과

정에서 Y가 충분히 문 기여를 했다면 기

존의 결정 로 Y가 제1 자가 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물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의를 통하여 자 표기 순서를 얼

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

필자도 Fine과 Kurdek의 제안에 원칙 으로

동의하지만, 실 으로 이 제안은 극히 소수

의 외를 제외하고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용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박사과정 이상의

학생이나 공동 연구자들에게 용 가능하리라

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의 [사례 2]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학

생이 주도 으로 논문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

록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T교수

가 S의 도움으로 수집한 추가의 자료가 논문

의 출간에 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다. 추

가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인

Y가 주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상 이겠으나, 실 으로 어려운 경우가 다

수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의 경험자료 수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요한 단

기 이 되리라고 본다.

추가 실험을 실시한 S를 공동 자로 인정

할지의 여부는 S의 기여가 ‘ 문 기여’에

하는 것인지를 기 으로 단할 문제이며, 앞

에서 소개한 로 자료수집에 국한된 경우에

는 문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례이

다. 교신 자를 구로 명기하느냐 역시 문제

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학 논문을

토 로 한 논문의 경우 논문 지도교수가 교신

자가 되어 심사 과정에서 학술지 편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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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의 의사소통을 장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모두 교신 자가 될 수

도 있으며, 박사학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의

문 기여도 개입 정도에 따라서 학생이

교신 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추가로 언 할 은, 논문에서 제1

자의 결정 여부는 가 구에게 종속되거

나, 어느 한 사람이 완 하고 배타 인 소유

권을 지닌다거나, 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함을 따지는데

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그보다는 연

구 문제의 발굴, 연구의 설계 수행, 집필,

연구의 지속 다른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

류, 그리고 궁극 으로는 지식의 발견과 진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 연구자

들이 합리 이고 상식 기 에 따라서 진실

되게 력하고, 사 에 의된 기 에 따라서

문 기여도와 실질 책임 역할 등을

평가하는데 을 두고 자 표기 순서를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고려사항 결론

앞에서는 필자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

거나 쟁 이 되는 사안들을 심으로 연구 부

정행 출 업 과 련된 세칙의 주요 내

용을 개 하 다. 거듭 언 하지만, 단계에

서 학회의 세칙은 연구 부정행 출 업

과 련된 최소한의 기 을 명시하는데

을 두고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가

쟁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장차 세칙을 확

충하고 발 시키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아래에서는 재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

지만 연구 공동체에서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

고 연구자들 사이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

어서 앞으로 세칙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단되는 추가 사항들을 간추려 제

시한다. 먼 연구 부정행 와 련될 수 있

는 몇 가지 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가 방 하거나 연구 자원

확보 등의 실 이유로 하나의 연구에서 다

양한 연구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 동일한

표집에서 얻어진 자료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 어 출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자료를 분할하여 복수의 논문으로 출간

하는 행 를 연구 부정행 로 볼 것인지 아닌

지에 한 지침, 그리고 련 근거의 마련 등

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재 세칙에는 동일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이나 서 간, 그리고 논문과 학술 서

간 내용 복에 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 ’은 모두 타인의 연구 성

과물을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출 ’은 논문이나 서의 체를 반복

으로 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신이 과거

에 출 한 내용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

다른 출 물에서 인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내외에서 드물지 않게 발

견된다. 따라서 이와 련된 구체 지침이

없을 경우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자기-표

(self-plagiarism) 시비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

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 자기-표 행

가 만연할 험도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 기업체를 포함한 각

종 연구비 지원 기 의 연구비 지원 련 심사

에 참여하거나 학술지 투고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심사자 본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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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 도 주요 연구부정

행 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련하여 심리학자 윤리규정(제37조)에서 간략하

게 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윤리규정에

만 둘 것이 아니라 연구 진실성 단의 기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행 를 극 으

로 제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

자료 활용과 련된 ‘표 ’ 지침을 별도로 마

련하여 세칙의 용범 를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정보와 지식의 무한복제 악의 변형

이 얼마든지 가능한 디지털 시 에 통 인

출 물을 상정한 표 기 만으로는 하게

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섯째, 표 의 기 을 논문이나 술에 국

한시킬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나 척도, 연구

도구, 치료기법이나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포

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임상이나 상담, 동물연구 등에서 빈번

하게 쟁 이 되는 사안들까지 포 할 수 있도

록 세칙의 범 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한다.

출 업 과 련해서도 몇 가지 추가로 고

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우선, 보

상의 지 여부( : 연구조교, 자료수집자 수

당 등)를 자 인정 기 과 어떻게 련지을

것인지에 한 지침이 필요하다. 통상

보상의 여부와 자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

로 취 하는 것이 례이다(Fine & Kurdeck,

1993). 따라서 보상으로 자 인정을

체할 수 없음을 명시 으로 세칙에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 회 발표에서의 자표기 순서와 학술

회 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할 때의 자

표기 순서와 련해서도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알기에 학술 회에서

는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을 제1 자로 표기하

는 것이 국제 례이며, 이는 앞에서 언

한 문 기여도에 한 평가와는 비교 무

하게 이루어지는 행이다. 한 교육과 훈

련의 연장선상에서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수행

한 연구를 학원생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경

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학술

지 논문에서의 자표기 순서는 앞에서 소개

했던 문 기여도가 단 기 이 된다. 따

라서, 학술 회 발표 당시의 자표기 순서가

이후 학술지 논문에서도 그 로 유지되는 것

은 아니다. 이는 학술 회 논문을 학술지 논

문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는 국제

례를 반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도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학 논

문이나 여타의 학술 논문을 완성한 학생이 지

도교수를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학술지나

학술 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행 를 부

행 로 볼 것인지, 만약 그 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해서도 구체 지침을 마련해놓

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수의 연구를 하나

의 논문으로 묶어서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제

1 자 선정의 기 에 해서도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 다수

의 연구를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할 때에는 연

구자가 몇 개의 연구에 기여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총체 기 에서

문 기여도를 단하는 것이 례이다.

이상에서 언 한 추가 고려사항들 이외에

도 학회의 세칙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실질

으로 심리학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에 한 심층 수 의

논의와 유 단체 정부기 과의 긴 한

의가 필요하다. 연구진실성과 련하여 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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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마다 기 이 다르고,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학이나 기 의 기 도 천차만별이며, 심지

어 정부 유 부처들 간에도 일 된 입장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특정 문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한 일 된 해석이나 처가 쉽지 않으리라

는 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근본

한계 때문에 언론기 의 임의 기 이나

일반의 오해가 여과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용되어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을 시한 각종

기 과 일부 학에서 연구 진실성과 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고 통합 체계의 구축을

해서 노력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심리학회와 분과학회들을 심으로 연

구 윤리 교육을 한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효율 으로 실행하기 한 자원과 제도 장

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 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볼 때, 21세기 심리학의 발 과 사회 역

할 증 를 목 으로 APA(2004)가 마련한

PSY21 강령에서 ‘책임있는 연구의 시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을 강조하

고 있는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 진실성의 문제 역에 있어서도 재의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 을 벗

어나서 보다 확장되고 정교한 역 규정을 마

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참고로,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연구 진실성 기 은 정

부기 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에서

규정한 제반 문제 역들(연구자간 력, 이해

계의 조정, 자료수집/ 리/공유/소유권, 연구

참가자 리, 동물연구, 멘토링, 심사, 출 업

자 결정, 연구부정행 )의 맥락에서

일 되고 통합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apa.org/science/rcr 참조). 한국심리학

회에서도 2003년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제정하

여 연구진실성 심사세칙의 토 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재구조화하여 연

구 진실성을 심으로 통합하고 일 된 규정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볼만 하다(이

와 련된 논의는 본 특별호의 김혜숙 교수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연구 진실성 세칙은 문제 사례

발생을 제지하는 기능과 반 연구 진실성

의 증진을 한 토양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유기 으로 결합되는 형태의 규

정이 가장 이상 인 규정이 되리라는 은 새

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연구 진실성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해당 부정행 사례를 식별해

내고 자 표기 순서와 련된 분쟁을 해소하

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 진실성은 어떻

게 하면 진실성이 담보된 연구 행 를 통해서

학술 공동체를 발 시키고 과학의 진보를 추

구하며 인간의 복지에 기여할 것인지의 측면

에서 근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심리학

연구자들이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기 해서

노력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학술 공

동체의 건 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한 과

학자로서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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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Analysis on the KPA's Review Procedures for Research

Misconduct and the Assignment of Publication Credit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KPA's(2009) review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with a special emphasis on research misconduct and the assignment of publication credit. In so doing,

several unresolved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research misconduct were identified,

and recommendations were offered. Using relevant cases provided by Fine & Kurdek (1993), key issues in

assigning authorship credit and determining order of authorship in publication were also discussed. Finally,

general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in the psychological

communit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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